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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이하 “WTO”)를 중심으로 하는 다

* 이화여자대학교 국제학부 부교수, 법학박사

<국문초록>

본 논문은 세계무역기구(WTO)를 중심으로 한 다자무역체제가 직면한 위기를

단순한 기능적 마비가 아닌 체제적 전환의 징후로 파악하고, 그 구조적 원인과 법

적 대응 방향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WTO 체제는 상소기구의 기능 정

지에 따른 분쟁해결제도의 마비, 다자간 협상의 장기적 교착, 그리고 강대국 간

상호의존성의 무기화라는 복합적 도전에 직면해 있으며, 이는 제도적 결함, 지정

학적 변화, 그리고 규범과 경제 현실 간 괴리가 중첩된 구조적 위기로 이해된다.

본 논문은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초하여, 첫째, 일괄타결원칙과 총의제 의사결정

구조의 한계, 무역의 안보화, 규범과 현실 간 괴리를 중심으로 위기의 구조적 원

인을 분석한다. 둘째, 상소기구 기능 정지에 따른 사법적 공백, 안보예외 규정의

남용, 경제적 강압 대응의 시간적 제약, 국가자본주의 확산에 따른 보조금 규율의

사각지대 등 WTO 체계의 규범적 한계를 검토한다. 셋째, 이에 대한 대응으로 분

쟁해결제도의 구조적 개편과 사법적 기능의 재정립, GATT 제28조 등 유연성 조

항의 현대적 활용, 경제적 강압에 대한 신속 대응 메커니즘의 구축, 다층적 기하

학 및 개방적 복수국 간 주의에 기반한 규범의 유연화, 그리고 거버넌스의 민주적

외연 확장을 제시한다.

결론적으로 본 논문은 다자무역체제가 과거와 같은 단일하고 보편적인 규범 구

조로 회귀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전제로, ‘더 적은 법과 더 많은 정치’에 기반한 다

층적 거버넌스로의 전환이 체제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 조건임을 논

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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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무역체제는 현재 그 존립 근거 자체를 위협받는 중대한 변곡점에 직면해 있

다.1) 1995년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시 협정(Marrakesh Agreement

Establishing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이하 “WTO 설립협정”)의 발효

와 함께 출범한 WTO는 국제 무역의 비약적인 팽창을 주도하며, 글로벌 경제

거버넌스의 중요한 성취로 평가받아 왔다.2) 그러나 오늘날 WTO는 분쟁해결

기구(Dispute Settlement Body, 이하 “DSB”)의 상소심 공백, 다자간 무역 협

상의 입법적 교착, 그리고 강대국 간의 ‘상호의존성 무기화(weaponization of economic

interdependence)’라는 세 가지 주요 과제에 직면하며 그 존립적 위기를 겪고

있다.3)

이러한 위기는 단순히 일시적인 마찰이나 개별 국가의 일탈적 정책에서 기

인한 것이 아니라, 지난 30여 년간 누적되어 온 체제적 균열이 임계점에 도달

했음을 보여주는 구조적 징후이다.4) 이러한 구조적 균열은 크게 제도적 설계

의 내재적 결함, 지정학적 패러다임의 급격한 전환, 그리고 세계화에 대한 사

회경제적 반발이라는 세 가지 차원의 단층선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발현되고

있다.5) 이 과정에서 각 차원은 서로를 강화하며, 위기를 국지적 사건이 아닌

1) TOI Business Desk, “WTO Reform Urgent as Global Trade Faces Inflection Point,

Status Quo Not Sustainable: Ngozi Okonjo-Iweala”, The Times of India, Feb. 11, 2026;

United Nations, “Chapter III. Globalization at an Inflection Point”, in Rethinking

Development in the Age of Discontent, UN Trade and Development Report, 2024, pp.

83-128.

2) 이천기/박혜리/오태현/이주형, 일방주의적 공급망 정책에 대한 국제통상법적 과제와 정책

시사점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2024, 6면; 세계무역기구 사무국, WTO 이해하

기 , 외교통상부, 2007; 주상돈, “세계무역 98% 담당 ... 무역분쟁 해결하고 경제성장 이끌

어[WTO 종식선언]②”, 아시아경제, 2025.08.11.

3) Abdulkarim Abdullahi/Abdulrazak Salihu Ibrahim/Muhammad Alamin Mahmud, “The

Weaponization of Economic Interdependence: Sanctions, Financial Statecraft, and the

Fragmentation of the Global Economic Order”, International Journal of Social Sciences

and Management Review, Vol. 8, No. 4, 2025, pp. 256–275; 강나훔, “WTO 상소기구 마

비 7년째 ... 이미 세계무역 ‘무법상태’[WTO 종식 선언]①”, 아시아경제, 2025.08.11; 이효영,

“세계무역기구(WTO) 개혁을 위한 규범 개선 방향과 한국의 역할”, 월간 통상 제103호,

산업통상자원부, 2020, 8-13면; 김두식, “WTO 체제, 강제력 잃은 명목상 경제질서로 전락

할 수도”, 중앙일보, 2024.11.18.

4) 김진호, “‘차이나 머니’에 치이고, WTO로 쌓인 불만들이 터졌다”, 경향신문, 2018.03.23; 주

상돈, “미국, ‘핵심 설계자’에서 ‘질서 위협자’로[WTO 종식 선언]③”, 아시아경제, 2025.08.12.

5) 장학수, “WTO 의사결정절차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통상법률 통권 제117호, 법무부,

2014; 최우진, 통상질서 재편의 국제정치경제적 함의와 통상법적 시사점 , 산업통상자원부

훈련결과보고서, 2025; 김현우, “세계화에 대한 반발의 사회경제적 조건”, 글로벌정치연구

제18권 제2호, 한국외국어대학교 글로벌정치연구소, 2025; 박성준, “WTO 체제의 쇠퇴와

CPTPP 협력”, 국가미래전략 Insight 제127호, 국회미래연구소,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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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지구적이고 체계적인(systemic) 차원으로 격상시켰다.6)

현 다자무역체제의 진화는 권력과 정치의 불확실성에서 규칙과 법의 확실성

으로 이행하는 단순한 단방향적 발전이 아니었다.7) 오히려 1947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of 1947) (이

하 “GATT 1947”) 체제가 제공했던 ‘최소한의 법(little law)’과 ‘합법적 출구

(exit options)’가 1995년 WTO 체제 출범과 함께 강력한 법적 구속력으로 경

직됨에 따라, 회원국들은 정치적 발언(voice)을 제대로 내지 못한 채 체제의

틀 안에 갇히게 되는, 이른바 ‘요새화된 WTO(fortress WTO)’ 현상이 초래되

었다.8) 즉 엄격한 규범이 회원국의 정책적 탈출구를 봉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조율하고 정당성을 부여할 정치적 참여 메커니즘의 발전은 정체됨으로써,

오늘날의 심각한 불균형과 체제 이탈이라는 결과가 나타난 것이다.9)

본 논문은 다자무역체제가 직면한 이러한 복합적 위기의 근본 원인을 법리

적, 제도적, 지정학적 관점에서 다각도로 조명하고, 현행 WTO 대상협정

(covered agreements, 이하 “WTO 협정”)의 구체적 조항에 대한 해석론적 분

석을 토대로 실현 가능한 다층적 개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논문을 관

통하는 핵심 논지는, 과거와 같은 전체 회원국을 아우르는 ‘단일하고 보편적인

다자주의(unitary, universal multilateralism)’로의 회귀는 더 이상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나아가 바람직하지도 않다는 것10)이다. 오히려 다자무역체제의 미

래는 최근 통상법학계에서 강조되는 비판적 관점과 같이, 다양한 수준의 법적

구속력을 포용하면서도 공통의 제도적 지붕을 유지하는 ‘다층적 기하학

(variable geometry)’ 모델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점을 대전제로 한다.11) 아울러

6) Mohammed Abu Saleh, “Can the WTO Be Saved from Its Existential Crisis?”, Harvard

International Law Journal Online Edition, Dec. 24, 2025.

7) Joost Pauwelyn, “A Framework for WTO Reform: Less Law and More Politics”, The

Hinrich Foundation White Paper, Feb. 3, 2026.

8) Ibid.

9) Ibid.; Robert Howse, “How to Begin to Think about the ‘Democratic Deficit’ at the

WTO”, in Stephan Griller ed., International Economic Governance and Non-Economic

Concerns, Springer, 2003, pp. 79-103; Steve Charnovitz, “Transparency and

Participation in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Rutgers Law Review, Vol. 56, 2004,

pp. 927-999.

10) Richard Baldwin, “The Great Trade Hack: How Trump’s Trade War Fails and the

World Moves on”, CEPR Press, 2025; M. G. Quibria, “Multilateralism on the Brink:

The WTO’s Crisis and the Search for Reform”, The SAIS Review of International

Affairs Online Edition, Jan. 7, 2026.

11) Bernard Hoekman, “Making Variable Geometry Work for a More Effective WTO”, The

Hinrich Foundation White Paper, Dec. 9, 2025; Merle A. Hinrich, “Seven Principles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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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적 완결성에 대한 과도한 집착에서 벗어나, 회원국 간의 외교적 타협과 정

치적 해결의 공간을 확대하는, 이른바 ‘더 적은 법과 더 많은 정치(less law

and more politics)’로의 구조적 전환이 21세기 무역 규범의 지속 가능성을 담

보하기 위한 핵심 조건임12)을 논증하고자 한다.

Ⅱ. 다자무역체제 위기의 배경 및 구조적 원인

1. 일괄타결원칙과 총의제 의사결정구조의 제도적 한계

WTO는 1995년 출범 이후 일부 개별 협정의 채택에도 불구하고, 우루과이

라운드(Uruguay Round)에 상응하는 포괄적인 다자간 무역 협상 라운드를 성

공적으로 타결하지 못하고 있다. 예컨대 2001년 출범한 도하개발아젠다(Doha

Development Agenda, 이하 “DDA”)는 10년 이상의 지난한 협상에도 불구하고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장기 교착 상태에 머물러 있다.13) 이러한 입법적

교착(legislative inertia)의 근본 원인은 WTO의 의사결정 구조에 내재한다.14)

WTO는 2026년 4월 기준 166개 회원국의 상이한 정치경제 체제를 포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모든 개별 협정이 전체 회원국의 총의

(consensus)에 의해 채택되는 의사결정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15) 경제 규모나

무역 체제에서의 지분과 관계없이, 단일 회원국이 전체 의제를 거부할 수 있는

사실상의 거부권(de facto veto power)을 보유한 것이다.16) 이러한 총의에 의

WTO Reform in an Age of Economic Coercion”, The Hinrich Foundation Article, Feb.

10, 2026.

12) Pauwelyn, supra note 7.

13) 김준동/서진교/송백훈/안덕근, DDA 협상 지연의 요인 분석과 국제적 대응방안 , 대외경

제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2012; 박경석, “왜 도하개발아젠다 협상은 타결이 어려운가?:

GATT 및 WTO 무역자유화 협상에서의 의사결정”, 무역학회지 제36권 제5호, 한국무

역학회, 2011.

14) Americo B. Zampetti/Patrick Low/Petros C. Mavroidis, “Consensus Decision-Making

and Legislative Inertia at the WTO: Can International Law Help?”, Journal of World

Trade, Vol. 56, Issue 1, 2022, pp. 1-26.

15) WTO 설립협정 제9조 제1항은 총의에 의한 의사결정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투표

를 허용하고 있으나 실무상 투표가 활용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Richard H. Steinberg,

“In the Shadow of Law or Power? Consensus-Based Bargaining and Outcomes in the

GATT/WTO”,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 56, No. 2, 2002, p. 345.

16) 장학수, 앞의 논문; Daria Boklan/Amrita Bahri, “The WTO’s Collapsing Judicial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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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의사결정 방식, 즉 총의제는 ‘일괄타결원칙(single undertaking)’과 결합될

경우 협상의 교착 가능성을 극대화하며, 이른바 ‘절차적 덫(procedural trap)’을

강화한다.17)

일괄타결원칙은 “모든 분야의 협상이 타결되기 전까지는 개별 의제에 대한

어떠한 합의도 인정되지 않는다(nothing is agreed until everything is

agreed)”는 극단적 연계 원칙을 의미한다.18) 본래 이 원칙은 모든 회원국이 다

양한 협상 의제 속에서 자국의 이익과 손실을 교환하여 균형 잡힌 타협안을

도출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고안되었다.19) 그러나 현실에서는 특정 의제에 타

협 의사가 있는 회원국조차 부분적 합의가 제한되므로, 협상 의제가 확대될수

록 이해관계의 충돌이 심화되어 교착 상태가 발생한다.20) 이는 일부 의제에

대한 반대가 전체 합의 거부로 이어지는 구조적 한계를 노출하며, 합의의 동력

자체를 상실케 한다는 점에서 자기파괴적(self-defeating) 속성을 내포하고 있

다고 볼 수 있다.21)

과거 상호 신뢰가 존재하고 반복적 게임의 긍정적 효과가 작동하던 GATT

초기 시절에는 총의제가 핵심 이익을 보호하는 안전장치로 기능하였다.22) 그

러나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고 국가 간 신뢰가 현저히 약화된 오늘날에는 거

부권 행사에 따르는 정치적 비용이 극단적으로 낮아지면서 이른바 ‘값싼 거부

권(cheap vetoes)’이 남발되고 있다.23) 국제통화기금(International Monetary Fund,

Legislative Wings: Is ‘Consensus’ the Real Elephant in the Room?”, Global Trade and

Customs Journal, Vol. 17, Issue 2, 2022, pp. 81-90.

17) Ana Peres, “Transience of (In)Formality: The Role of the Joint Initiatives in Reforming

the WTO Negotiations”, World Trade Review, Vol. 23, No. 3, 2024, p. 387; 이승주, “일

괄타결원칙의 덫에 걸린 WTO 무역원활화 협정”, 나라경제 통권 제285호, 한국개발연

구원 경제정보센터, 2014, 53-55면.

18) Rabia Ilyas/Bilal Khan Tanoli/Kaniz Fatima, “Decision Making at World Trade Organization:

Positive Consensus and Its Impact on Developing Countries”, Indus Journal of Social

Sciences, Vol. 3, No. 4, 2025, p. 142.

19) Robert Wolfe, “The WTO Single Undertaking as Negotiating Technique and Constitutive

Metaphor”,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 Law, Vol. 12, No. 4, 2009, pp. 835-858;

Matthew Kennedy, “Two Single Undertakings － Can the WTO Implement the

Results of a Round?”,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 Law, Vol. 14, No. 1, 2011, pp.

77-120.

20) Chandrakant Patel, “Single Undertaking: A Straitjacket or Variable Geometry?”, South

Centre T.R.A.D.E. Working Papers, No. 15, 2003.

21) Wolfe, supra note 19; 이승주, 앞의 논문, 53-55면.

22) Mary E. Footer, “The Role of Consensus in GATT/WTO Decision-Making”, Northwester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 Business, Vol. 17, Issue 1, 1997, pp. 653-680.

23) Steinberg, supra note 15, pp. 339-374; Robert Wolfe/Peter Ungphakorn, “On the Roc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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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IMF”), 세계은행(World Bank) 등 브레튼우즈 체제(Bretton Woods System)

의 다른 기구들이 경제력(quota)에 비례한 가중의결권(weighted voting)과 상

시(day-to-day 내지 daily) 의사결정기구인 집행이사회(IMF의 Executive Board,

세계은행의 Boards of Directors 등)를 갖추고 있는 것과 극명하게 대조적으

로, WTO는 입법적 교착을 타개할 아무런 제도적 우회로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24) 결국 오늘날 WTO의 입법 기능은 일괄타결원칙의 경직성과 총의제가

초래한 이른바 ‘합의의 역설(paradox of consensus)’이라는 절차적 덫에 빠져

사실상 마비된 것으로 평가된다.25)

2. 무역의 안보화와 지정학적 경쟁의 심화

제도적 결함과 더불어 다자무역체제의 근간을 위협하는 것은 지정학적 패러

다임의 구조적 전환이다. 수십 년 동안 글로벌 통상 체제의 정신적 기반으로

기능해 온 ‘자본주의적 평화론(capitalist peace theory)’은 최근 들어 그 전제에

근본적인 도전을 받고 있다.26) 국가 간의 경제적 상호의존성이 무력 충돌을

억제하고 협력을 촉진할 것이라는 믿음, 즉 무역이 전쟁을 억제한다는 기존의

인식27)은, 상호의존이 오히려 전략적 경쟁과 압박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현실

속에서 더 이상 자명한 명제로 받아들여지기 어려워진 것이다.28)

The WTO’s Member-Driven, Consensus Decision-Making”, Trade, Law and

Development, Vol. 16, No. 2, 2025, pp. 358-380.

24) Gu Bin, “Remodel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A Comparative Institutional Perspective”,

EJIL: Talk!, Nov. 19, 2025; Alberto Alvarez-Jiménez, “Improvements to the WTO

Decision-Making Process: Lessons from the International Monetary Fund and the

World Bank”, in Debra P. Steger ed., Redesigning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for

the Twenty-First Century, Wilfrid Laurier University Press, 2009, pp. 91-126.

25) Manfred Elsig/Thomas Cottier, “Reforming the WTO: The Decision-Making Triangle

Revisited”, in Thomas Cottier/Manfred Elsig eds., Governing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Past, Present and Beyond Doha,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1, pp.

289-312; Wenwei Guan, “Consensus Yet Not Consented: A Critique of the WTO

Decision-Making by Consensus”,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 Law, Vol. 17, Issue

1, 2014, pp. 77-104.

26) Gerald Schneider, “Peace through Globalization and Capitalism? Prospects of Two Liberal

Propositions”, Journal of Peace Research, Vol. 51, No. 2, 2014, pp. 173-183.

27) 최종권/홍건식, “자유와 자본 그리고 평화구축에 대한 이론적 검토: 민주평화론과 자분주

의평화론을 중심으로”, 국제・지역연구 제24권 제2호, 서울대학교 국제학연구소, 2015,

63-89면.

28) Vasuki Nesiah, “The Fog of Peace: Who Profits from Economic Sanctions?”, Yale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Online, June 27, 2023; Amrita Narlikar, “The Malaise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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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의 강대국 경쟁 구도 하에서 상호의존성은 더 이상 협력을 담보하는

자산으로 기능하기 어려우며, 오히려 국가의 중대한 전략적 취약성(strategic

vulnerability)으로 인식되고 있다.29) 국가들은 이제 글로벌 공급망, 금융 네트

워크, 디지털 인프라 등에서의 중심적 입지를 활용하여, 동맹국에게는 보상을

제공하고 적대국에게는 강압을 행사하는 ‘상호의존성의 무기화’ 전략을 적극적

으로 구사하고 있다.30) 특히 미국과 중국 간의 패권 경쟁은 초기의 무역 불균

형이나 지식재산권 분쟁을 넘어, 첨단 기술・국가안보・정치 체제의 이데올로

기적 우위를 포함하는 포괄적 체제 경쟁 양상으로 격화되었다.31) 양국 모두

경제 관계를 국가안보의 관점에서 투영하고, 시장의 경제적 효율성(efficiency)

보다는 국가의 생존성(survivability)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있다.32)

이와 동시에, 세계화에 대한 사회경제적 반발은 자국 우선주의를 강화하는

정치적 토양을 제공했다. 세계은행 등이 분석한 글로벌 소득 분포의 이른바

‘코끼리 곡선(elephant curve)’은 다자무역체제 하에서 개발도상국의 신흥 중산

층과 선진국의 글로벌 엘리트 계층이 막대한 부를 축적한 반면, 선진국의 전통

적 노동자 계층과 하위 중산층은 소득 정체, 일자리 상실, 지역 사회 붕괴를

경험했음을 시사한다.33) 이러한 분배의 불평등은 선진국 내 보호무역주의적

Multilateralism and How to Manage It”, Observer Research Foundation, Jan. 23, 2020.

29) Daniel W. Drezner, “Chapter 13. The Dangers of Misunderstanding Economic Interdependence”,

in Scott Lincicome/Clark Packard eds., Defending Globalization, Cato Institute, 2024,

pp. 233-246; Shokoufeh Pourshahabi/Shade T. Shutters/Rachata Muneepeerakul,

“Quantifying Economic Vulnerabilities Induced by Interdependent Networks”, PLoS

One, Vol. 19, No. 7, 2024, pp. 1-2; Fabian Zuleeg, “The Economics of Economic

Security”, European Policy Centre, Dec. 11, 2025.

30) Nora Kürzdörfer, “The Dog That Does Not Bark － Weaponised Interdependence and

Digital Trade at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Review of International Political

Economy, Vol. 32, No. 5, 2025, pp. 1669-1695; Michael F. Harsch/Shaun Lee, “Defusing

Weaponized Interdependence － A New Approach to Measuring Country Reliability”,

Joint Force Quarterly, No. 117, 2025, pp. 40-50.

31) Maria Ryan/Stephen Burman, “Globalization, Primacy, and the US–China Tech War

in ‘Emerging and Foundational Technologies’”, The Chinese Journal of International

Politics, Vol. 18, No. 4, 2025, pp. 406-429.

32) Stephen Olson, “Tensions Mount Between Security and Efficiency in Global Trade”,

Global Trade, May 28, 2020; Yongshin Kim/Sungho Rho, “The US–China Chip War,

Economy － Security Nexus, and Asia”, Journal of Chinese Political Science, Vol. 29,

2024, pp. 433-460; Cameron F. Kerry/Mary E. Lovely/Pavneet Singh/Liza Tobin/Ryan

Hass/Patricia M. Kim/Emilie Kimball, “Is US Security Dependent on Limiting China’s

Economic Growth?”, Brookings, Oct. 3, 2023.

33) Christoph Lakner/Branko Milanovic, “Global Income Distribution － From the Fall of

the Berlin Wall to the Great Recession”, World Bank Policy Research Working Pa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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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퓰리즘 지도자의 부상을 야기하고, 주요국 정치권 내에서 자유무역과 WTO

규범에 대한 초당적 반발을 초래하였다.34) 최근의 산업정책 부활과 공급망 재

편(본국 회귀(reshoring) 및 우방국 이전(friend-shoring)), 그리고 전략자산 보

호주의의 강화는 세계 경제의 근간이었던 신자유주의 합의의 붕괴를 방증한

다.35)

3. 기존 규범과 글로벌 경제 현실 간의 괴리

WTO 체제가 정치적 교착 상태에 머무르는 동안 글로벌 경제 지형이 급변

하였고, 그 결과 체제의 규범과 경제적 현실 간의 현격한 괴리가 드러났다.36)

이러한 괴리가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영역은 디지털 무역, 기후 변화 대응,

그리고 공급망 안보의 세 분야로 집약된다.37)

첫째, 글로벌 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부상한 디지털 경제 분야에서 현행

WTO 체제는 여전히 과거 아날로그 시대에 정립된 규범 체계에 머물러 있

다.38) 특히 국경 간 데이터 흐름, 데이터 현지화 요구, 소스코드 보호 및 알고

리즘 투명성, 인공지능 거버넌스 등 21세기 디지털 통상의 핵심 의제들을 체계

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포괄적인 다자 규범은 여전히 미비한 실정이다.39) 더

No. 6719, 2013; Ines A. Ferreira/Vincenzo Salvucci/Finn Tarp, “Poverty, Inequality and

Growth: Trends, Policies, and Controversies”, WIDER Working Paper, No. 2022/43,

2022; 서진교/박지현/김민성, “최근 WTO 개도국지위에 관한 논의 동향과 정책 시사점”,

KIEP 오늘의 시장경제 제19권 제8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9.

34) Ernesto Ugolini, “Trade and Protectionist Backlash: The Redistributive Role of Democracy”,

European Economic Review, Vol. 185, 2026; Kent Jones, “The Populist Damage to the

Trading System”, Centre for Economic Policy Research, Jan. 19, 2022.

35) Réka Juhász/Nathan J. Lane/Dani Rodrik, “The New Economics of Industrial Policy”,

NBER Working Paper Series, No. 31538, Aug. 2023; Mitsuyo Ando/Kazunobu

Hayakawa/Fukunari Kimura/Hiroshi Mukunoki, “Friend-Shoring, Near-Shoring, and

Reshoring in Factories America, Asia, and Europe amid Rising Geopolitical Tensions”,

European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Vol. 93, 2026; Robert Z. Lawrence, “How to

Save the WTO with More Flexible Trading Rules”, PIIE Policy Brief, No. 22-15, 2022.

36) Kent Jones, Reconstructing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for the 21st Century, Oxford

University Press, 2015;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How to Fix the WTO: A

Holistic Framework for Reform, 2023.

37) IMF/OECD/UNCTAD/World Bank/WTO, Digital Trade for Development, 2023; WTO,

World Trade Report 2022: Climate Change and International Trade, 2022; UNCTAD,

Global Trade Update － Policy Insights, Jan. 2026.

38) 이현승/이한영/차성민, “SW관련 국제협정 동향연구”, SPRi 연구보고서 제2017-004호,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2018, 3면.

39) 곽동철, “제9장 WTO 전자상거래 공동성명 이니셔티브(WTO JSI)의 협상 동향과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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욱이 WTO 회원국들은 ‘전자적 전송물에 대한 한시적 관세 부과 유예(moratorium

on customs duties for electronic transmissions)’라는 임시방편적 조치가 제14

차 각료회의(14th Ministerial Conference, 이하 “MC14”)를 기점으로 더 이상

연장되지 않음에 따라, 그간 유지되던 임시적 균형이 와해되며 새로운 불확실

성에 직면하게 되었다.40) 나아가 이러한 규범적 공백 속에서 각국이 개인정보

보호, 콘텐츠 규제, 플랫폼 책임 등에 대해 상호 비호환적인 규제 체계를 독자

적으로 구축하면서, 글로벌 인터넷망은 이른바 ‘스플린터넷(splinternet)’으로 분

절될 위기에 처해 있으며, 안보와 주권을 명분으로 한 새로운 디지털 보호무역

주의가 확산되고 있다.41)

둘째, 기후변화 대응 역시 다자무역체제에 근본적인 도전을 제기한다.42) 전

지구적 탈탄소화라는 시대적 과제는 생산・소비・투자 구조의 근본적 전환을

요구하지만, 현행 무역 규범은 환경 문제가 부차적 사안으로 인식되던 시기에

형성된 것이기 때문이다.43) 유럽연합(European Union, 이하 “EU”)의 탄소국경

조정제도(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이하 “CBAM”)와 같이 기

후 규제의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국가로부터의 수입품에 비용을 부과하여

탄소 누출(carbon leakage)을 방지하고자 하는 환경 조치는, 남반구(Global South)

개도국의 관점에서는 수출 시장 진입을 제약하는 위장된 보호무역주의(disguised

protectionism)로 비판될 수 있다.44) WTO는 합법적인 환경 정책과 위장된 무

과제”, 산업통상부/한국표준협회(편),「디지털통상 사례연구(I): 외부 환경변화와 전략적

대응 , 2025; 조수정, “전자상거래 복수국간 협정 채택: 의의 및 전망”, 국제법학회논총

제70권 제3호, 대한국제법학회, 2025.

40) 전자적 전송에 대한 무관세 관행의 경우, 1998년 이후 일련의 각료회의를 통해 사실상 자

동적으로 연장되어 왔으나, 2024년 2월 제13차 각료회의에서 자동연장이 아닌 ‘제14차 각

료회의 또는 2026년 3월 31일 중 일찍 도래하는 시점까지’만 유지되고 해당 시점에 만료

될 것을 결정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해당 조치는 미국의 영구적 연장 주장과 인도 및 브

라질의 반대 등 주요국 간 입장 차이로 인해 MC14 기간 내내 핵심 쟁점으로 부상하였으

나, 결국 일부 회원국의 반대로 연장에 관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천기/이주관/박지

현, “제13차 WTO 각료회의 결과와 후속 협상 동향: 평가 및 시사점”, KIEP 오늘의 세

계경제 제24권 제5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24, 10면; 조수정, 앞의 논문, 474-475면; 김

영채, “기대 모았던 14차 각료회의서 WTO 개혁 합의 무산”, 한국무역신문, 2026.04.06.

41) Julien Nocetti, “A Splintered Internet? Internet Fragmentation and the Strategies of

China, Russia, India and the European Union”, Études de l’Ifri, Feb. 2024; Mailyn

Fidler, “Internet Fragmentation’s Outward Turn”, SciencesPo, June 2025.

42) WTO, supra note 37; Michael Jakob, “Climate Policy and International Trade － A

Critical Appraisal of the Literature”, Energy Policy, Vol. 156, 2021.

43) WTO, supra note 37; Stewart Paterson, “What Should a New Global Trading System

Look Like”, The Hinrich Foundation White Paper, Nov. 28, 2023.

44) Joost Pauwelyn/David Kleimann, “Trade Related Aspects of a Carbon Border Adjus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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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장벽을 구분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프레임워크를 제시하는 데 한계를 보이

고 있으며, 이는 녹색 산업보조금이나 탄소 가격 책정과 같은 정책이 잠재적

무역 분쟁의 도화선이 되는 이른바 ‘기후 무역 전쟁(climate trade wars)’을 초

래할 가능성을 내포한다.45)

셋째,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며 명확히 부각된 공급망 안보 현안 또한 기

존의 효율성에 기반한 다자무역체제와 긴장 관계를 형성한다.46) 재고를 최소

화하고 글로벌 분업을 극대화했던 적시 생산(just-in-time) 시스템의 취약성이

드러나면서,47) 각국은 안보와 회복력(resilience)을 명분으로48) 핵심 광물・반
도체・의약품 공급망을 지정학적 경쟁자로부터 분리하려는 ‘디리스킹(de-

risking)’ 정책을 본격화하고 있다.49) 이는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의 파편화를

초래하여, 생산 비용을 높이고 전통적인 비교 우위 원리에 따른 전문화의 이익

을 잠식하고 있다.

Mechanism － A legal assessment”, Briefing, European Union, Apr. 2020; Muhua

Li/Yan Sun/Yan Xia/Zhaofu Yang/Chuxin Chen/Yongna Yuan/Pu Wang, “The Impacts

of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CBAM) on International Trade and Policy

Responses: From an Economic and Environmental Equity Perspective”, Energy Policy,

Vol. 210, 2026.

45) Harro van Asselt, “Climate Change and the Trade Policy Interaction: Implications of

Regionalism”, OECD Trade and Environment Working Papers, No. 2017/03, 2017; 윤주

영, “EU CBAM의 WTO 합치성과 통상마찰에 따른 WTO 분쟁해결 가상시나리오”, 무

역통상학회지 제25권 제3호, 한국무역통상학회, 2025.

46) Simon Evenett/Adam Jakubik/Fernando Martín/Michele Ruta, “The Return of Industrial

Policy in Data”, Centre for Economic Policy Research, Jan. 11, 2024.

47) OECD, Global Value Chains: Efficiency and Risks in the Context of COVID-19, OECD

Publishing, 2021; Richard Baldwin/Rebecca Freeman, “Risks and Global Supply Chains:

What We Know and What We Need to Know”, Annual Review Economics, Vol. 14,

2022, pp. 153-180.

48) European Commission, Trade Policy Review － An Open, Sustainable and Assertive

Trade Policy, Feb. 18, 2021; IMF ed., Geoeconomic Fragmentation and the Future of

Multilateralism, 2023.

49) McKinsey Global Institute, “Risk, Resilience and Rebalancing in Global Value Chains”,

McKinsey & Company, Aug. 2020; WTO, World Trade Report 2023: Re-Globalization

for a Secure, Inclusive and Sustainable Future, 2023; Jiayi Zhou/Fei Su/Jingdong Yuan,

“De-Risking: The EU’s and Japan’s Approaches to Managing Economic Relations with

China”, SIPRI Research Policy Paper, Feb.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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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현행 WTO 체제의 규범적 한계와 구조적 취약성

1. 상소기구 기능 정지와 분쟁해결제도의 사법적 공백

현재 다자무역체제가 직면한 가장 가시적이고 치명적인 위기는 WTO DSB

산하 상소기구(Appellate Body)의 기능 정지로, 이는 한때 ‘왕관의 보석(crown

jewel)’으로 평가되던 제도의 붕괴를 의미한다.50) 2019년 12월 이래, 미국이 공

석이 된 상소기구 위원의 신규 임명에 대한 동의를 지속적으로 거부함에 따라,

상소기구는 심리에 필요한 의사정족수(quorum)를 충족하지 못한 채 사실상 마

비된 상태에 있다.51) 이는 단순한 단발적 조치가 아니라, 수십 년간 누적된 미

국 정부의 구조적 불만이 표출된 결과이다.

여러 행정부에 걸쳐 미국은 WTO 상소기구가 분쟁해결규칙 및 절차에 관

한 양해(Understanding on Rules and Procedures Governing the Settlement

of Disputes) (이하 “DSU”) 제17조 제6항상 엄격히 제한된 법률적 쟁점 심리

권한52)을 넘어, 회원국이 협상에서 결코 동의한 적 없는 새로운 의무를 창설

하고 권리를 축소하는 ‘사법 적극주의(judicial activism)’를 전개해 왔다고 지

속적으로 비판해 왔다.53) 보다 구체적으로 미국은 상소기구가 사실관계 판단

이나 국내법 해석 영역에까지 권한을 넘어 관여하고, 분쟁해결에 불필요한 사

안에 대해서조차 조언적 의견(advisory opinions)을 반복적으로 제시하며,

WTO 협정에 선례 구속의 원칙(stare decisis)이 명시적으로 존재하지 않음에

도 불구하고 이전 상소기구 보고서를 사실상 구속력 있는 판례로 취급해 왔다

는 점을 지적해왔다.54) 더불어 DSU에 명시된 90일 이내 보고서 제출 기한을

반복적으로 도과한 것 역시 중대한 절차적 결함으로서, 주요 비판의 논거가 되

50) William J. Davey, “WTO Dispute Settlement: Crown Jewel or Costume Jewelry?”, World

Trade Review, Vol. 21, No. 3, 2022, pp. 291-300; 신건호, “‘왕관의 보석’, 괜찮을까?”, 나

라경제 통권 제330호, 한국개발연구원 경제정보센터, 2018, 66-67면.

51) 곽동철, “위기의 WTO 상소기구, 갈등과 분쟁 해결의 묘안”, 월간 통상 제96호, 산업통

상자원부, 2020, 24-27면.

52) DSU 제17조 제6항(“상소는 패널보고서에서 다루어진 법률문제 및 패널이 행한 법률해석

에만 국한된다.”).

53)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 Report on the Appellate Body of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Feb. 2020; 서진교/이천기/이주관/김지현/정명화, WTO 체제의 구조적 위

기와 한국의 신 다자협상 대응방향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2020, 84면.

54) 이재민, WTO 개혁 쟁점 연구: 분쟁해결제도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중장기통상전략연구

보고서, 2019, 48-50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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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왔다.55)

이러한 상소기구의 마비가 초래한 가장 파괴적인 실무적 결과는, 이른바 ‘허

공으로의 상소(appeals into the void)’라는 기형적 현상의 구조적 고착화에 있

다.56) 패널 단계에서 패소하여 WTO 협정 위반 판정을 받은 회원국은 이를

수용하는 대신, 기능이 정지된 상소기구에 상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상소 절차

가 종료되지 못함에 따라 최종 판정의 확정이 차단되는 법적 공백 상태가 발

생하며, 결과적으로 패널보고서는 실질적인 구속력을 상실하게 된다.57) 그 결

과 WTO 분쟁해결제도는 법의 지배가 권력에 우선하던 규칙 기반의 분쟁해결

메커니즘에서,58) 판정의 이행이 당사국의 자발적 준수에 의존하고 보복 조치

의 전략적 활용이 심화되는 권력 기반의 정치적 경쟁 구조로 변질되고 있

다.59)

EU를 비롯한 수십 개의 회원국들이 이러한 사법적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DSU 제25조의 중재 제도를 활용한 다자간 임시상소중재약정(Multi-Party Interim

Appeal Arbitration Arrangement) (이하 “MPIA”)을 출범시켰으나, 해당 제도

가 상소기구 마비 사태를 타개할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기에는 그 제도적 한계

가 상당하다.60) 미국을 비롯한 주요 무역국들이 참여하지 않는 상황에서,

MPIA는 필연적으로 통상 규범의 파편화를 초래하며, 동일한 규범이 일부 회

원국에게만 구속력을 갖는 이중 잣대의 법적 질서(two-tier legal order)를 형

성할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61) 이는 역컨센서스(negative consensus) 원칙에

기반한 DSU의 엄격한 판정 자동 채택(automatic adoption) 구조로 인해 체제

출범 당시부터 회원국들의 이탈(exit)이 사실상 차단되었음에도, 이에 반발하는

55) 이재민, 위의 책, 44-45면.

56) 김두식, 앞의 글; 장효은, 미국우선주의 무역정책에 대한 통상법적 고찰 , 한국관세무역

개발원 연구보고서, 2026, 131-132면.

57) 강나훔, 앞의 글.

58) John H. Jackson, The World Trading System, Second Edition, The MIT Press, 1997,

pp. 109-112.

59) 곽동철, “WTO 상소기구의 위기와 개혁방안에 대한 연구”, 무역학회지 제45권 제2호,

한국무역학회, 2020, 178면 및 186-187면; 홍성규, “WTO체제 분쟁해결제도의 문제점과

시사점 － 상소기구를 중심으로”, 중재연구 제30권 제4호, 한국중재학회, 2020, 4-8면.

60) 이천기/강민지, “다자간 임시상소중재약정(MPIA)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KIEP 오늘의

경제 제20권 제17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20; 고지현/노영예/양지영, WTO 상소기능

정지에 따른 MPIA의 주요내용 및 함의 , 한국조세제정연구원, 2023.

61) Patrick Low, “The WTO in Crisis: Closing the Gap between Conversation and Action

or Shutting Down the Conversation?”, World Trade Review, Vol. 21, No. 3, 2022, pp.

274-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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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국들이 판정 내용을 수정하거나 견제할 수 있는 정치적 발언(voice)의 통

로, 즉 정치적 대화 메커니즘이 부재하였기 때문에 발생한 체제 내적 자가당착

적 붕괴의 결과이다.62)

2. 안보예외 규정의 남용과 사법적 통제의 약화

오늘날 다자무역체제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또 다른 요인은, 회원국들이 통

상적인 무역제한조치를 국가안보의 담론으로 재구성하여 정당화하는 ‘무역의

안보화(securitization of trade)’ 현상이다.63) 그 법적 쟁점의 중심에는 1994년

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of 1994) (이하 “GATT 1994”) 제21조에 규정된 ‘안보상의 예외(security

exceptions)’ 조항이 자리하고 있다.

GATT 1994 제21조 제(b)항은 특정 회원국이 “자신의 필수적인 안보이익

(essential security interests)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간주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을 협정이 방해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핵물질, 무

기 및 군사용 물질의 거래, 그리고 “전시 또는 국제관계의 그 밖의 비상시에

취하는 조치(action taken in time of war or other emergency in international

relations)”가 포함된다. 이처럼 해당 조항은 본래 전쟁이나 그에 준하는 극단

적 비상 상황을 상정하여 도입된 예외적 장치였다.64)

그러나 최근 강대국들은 이 조항을 사실상의 만능열쇠로 활용하여, 광범위

한 산업정책과 보호무역을 정당화하는 포괄적 수단으로 오용하는 경향을 보이

고 있다. 예컨대 2018년 트럼프 행정부 시절 미국은 1962년 무역확장법

(Trade Expansion Act of 1962) 제232조를 근거로 적성국과 동맹국을 불문하

고 수입 철강 및 알루미늄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면서, 해당 산업의 유지가

국가안보에 필수적이라고 주장하였다.65) 한편 중국 역시 희토류, 게르마늄, 갈

륨 및 첨단 기술에 대한 수출통제를 단행하면서 이를 명백한 경제적・지정학

62) Pauwelyn, supra note 7.

63) Siyu Bao, “Public Policy Defences in the Name of Security: Unconventional Security

Claims in WTO General Exceptions Jurisprudence”, World Trade Review, First View,

2026, pp. 1-23.

64) 한국국제경제법학회, 新국제경제법(제4판) , 박영사, 2022, 180-181면.

65) 유지영, “국가 안보 위협 논란에 따른 미국의 1962년 무역확장법 232조 수입조치에 대한

통상법적 쟁점”, 통상법률 통권 제138호, 법무부, 2017; 유지윤, 미 행정부 관세정책의

국내법적 근거와 시사점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기초자료보고서,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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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고려가 아닌 국가안보 조치로 정당화하였다.66)

법리적으로 가장 첨예한 쟁점은 제21조가 전적으로 자기판단적(self-judging)

성격을 가지는지, 나아가 그 결과 사법심사의 대상에서 배제되는 비사법적

(non-justiciable) 영역에 속하는지 여부에 있다.67) 미국은 해당 조항의 해석과

적용이 이를 원용하는 국가의 전권(absolute discretion)에 속하는 주권적 재량

에 해당하며, 따라서 WTO DSB는 특정 조치의 안보 관련성 여부를 실질적으

로 심리할 관할권을 가지지 않는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견지해 왔다.68)

그러나 2019년 ‘러시아-통과운송(Russia － Traffic in Transit)’ 사건에서

WTO 패널은 획기적인 선례를 제시하였다.69) 패널은 회원국이 자신의 필수적

안보 이익을 무엇으로 규정할 것인지에 관하여 폭넓은 재량을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해당 조치가 제21조가 예정하는 ‘객관적 상황(전시 또는 국제관계의 비

상시 등)’ 하에서 취해졌는지, 그리고 신의성실의 원칙(good faith)에 부합하게

원용되었는지 여부는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판시하였다.70) 이러한 판

시 기조는 2020년 ‘사우디-지식재산권(Saudi Arabia － IPRs)’ 사건 및 2022년

‘미국-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United States － Steel and Aluminium Products)’

사건 등 후속 판정에서도 재확인되었으며, 이들 패널 역시 안보예외가 전적으

로 자기판단적이거나 사법심사에서 완전히 배제되는 영역이 아님을 보다 명확

히 하였다.71)

이러한 법리적 긴장은 WTO 체제에 근본적인 구조적 딜레마를 제기한다.

66) 김경숙/홍건식, “중국의 핵심광물 수출통제와 시사점”, INSS 전략 보고 제243호, 국가

안보전략연구원, 2023; CSF 중국전문가포럼, “[8월 월간특집] 中 갈륨・게르마늄 수출 통

제로 보는 미・중 기술 전쟁”, 대외정책경제연구원, 2023.08.31.
67) 김보연, “국가안보 예외조항의 ‘자기판단’ 범위: 국제법상 의미와 WTO 협정에의 적용”, 국

제경제법연구 제17권 제2호, 한국국제경제법학회, 2019, 185-188면 및 195-196면.

68) 전기성, “WTO 규범의 ‘원칙’과 ‘예외’ － GATT 21조 ‘안전보장을 위한 예외’ 관련 최근

분쟁결과를 중심으로”, 나라경제 통권 제388호, 한국개발연구원 경제정보센터, 2023,

55-56면.

69) Panel Report, Russia － Measures Concerning Traffic in Transit, WT/DS512/R,
adopted Apr. 26, 2019.

70) 정찬모, “WTO 안보예외: 러시아-통과운송 제한 사건 패널 결정의 법리와 한국에의 함

의”, 국제법평론 통권 제54호, 국제법평론회, 2019, 28-40면; 법무법인(유) 세종 국제통

상법센터, “Russia － Measures Concerning Traffic in Transit”, 통상법무정책 통권 제4호,

산업통상자원부, 2022, 125-128면.

71) Panel Report, Saudi Arabia － Measures Concerning the Protec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WT/DS567/R, circulated June 16, 2020; Panel Report, United States
－ Certain Measures on Steel and Aluminium Products, WT/DS544/R, circulated Dec.
9, 2022; 김보연, “국제투자협정상 안보예외조항의 심사기준 － 신의칙의 재조명”, 국제거

래법연구 제34권 제2호, 국제거래법학회, 2025, 212-215면.



다자무역체제의 위기와 구조적 변환에 관한 고찰 / 정누리  489

만약 패널이 안보예외를 남용한 강대국의 조치에 대해 협정 위반을 인정할 경

우, 해당 회원국은 주권 침해를 이유로 판정을 거부할 가능성이 크며, 이는 체

제의 권위 실추로 이어질 수 있다. 반면 패널이 그러한 안보 주장을 무비판적

으로 수용하여 사법적 심사를 극도로 자제한다면, 제21조는 규범 기반 체계 전

체를 잠식하는 거대한 허점(loophole)으로 작용하여 다자무역체제 자체를 형해

화(evisceration)할 위험이 있는 것이다.72)

3. 경제적 강압 대응과 분쟁해결절차의 시간적 한계

최근 강대국들이 선호하는 무역 제한 조치는 직접적인 관세 부과에서 벗어

나, 보다 불투명하고 비가시적인 ‘경제적 강압(economic coercion)’의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73) 이러한 강압은 정당한 정책 수단과 불법적 압력 사이의 회

색 지대(gray zone)에서 주로 작동하며, 이로 인해 국제법적 판별과 대응을 어

렵게 한다.74) 상대국의 정치적 양보를 유도하기 위해 특정 산업이나 제품을

표적으로 삼아, 통관 절차의 의도적 지연, 위생 및 식물위생(sanitary and phytosanitary,

이하 “SPS”) 기준의 자의적・선별적 적용, 인허가 발급의 무기한 보류, 금융기
관에 대한 비공식적 행정지도(informal guidance) 등 다양한 비관세장벽을 기

습적으로 동원하는 사례가 빈번해지고 있다.75)

문제는 WTO의 기본 설계 구조가 이러한 비정형적이고 은밀한 경제적 강압

을 통제하기에는 구조적인 한계를 지니고 있다는 점이다.76) 현행 WTO 체제

는 분쟁 대상 조치가 가시적이고 공식적인 법령의 형태로 존재하며, 일정 기간

에 걸쳐 증거가 축적되어 법적 판단이 가능하다는 전제하에 설계되어 있다.77)

72) Mona Pinchis-Paulsen/Kamal Saggi/Petros C. Mavroidis, “The National Security Exception

at the WTO: Should It Just Be a Matter of When Members Can Avail of It? What

About How?”, World Trade Review, Vol. 23, Issue 3, 2024, pp. 271-295.

73) OECD, “Trade Impacts of Economic Coercion”, OECD Trade Policy Paper, No. 281,

2024; European Parliamentary Research Service, “China’s Economic Coercion －

Evolution, Characteristics and Countermeasures”, Briefing, Nov. 15, 2022.

74) European Parliamentary Research Service, supra note 73.

75) Ewa Radomska, “The Problem of Economic Coercion in State-to-State Relations: The

Case of China”, Nowa Polityka Wschodnia, No. 3(43), 2024, pp. 217-218; Matthew

Reynolds/Matthew P. Goodman, “Deny, Deflect, Deter － Countering China’s Economic

Coercion”, Center for Strategic & International Studies, Mar. 2023.

76) 유지영, “‘경제적 강압’에 관한 국제 논의 비교・분석”, 경제안보 Review 제23-14호, 외

교부 경제안보센터, 2023, 2-4면.

77) Hinrich, supra note 11.



490  법학논고 제93집 (2026. 04)

그러나 현대의 경제적 강압은 다음과 같은 특징들로 인해 이러한 전제를 근본

적으로 잠식한다.

먼저 시간적 압축(time compression)의 문제이다.78) 강압 조치로 인한 공급

망 붕괴와 상업적 피해는 단기간 내에 발생하는 반면, WTO 분쟁해결절차는

패널 설치부터 최종 판정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79) 피해가 고

착되고 무역 경로가 재편된 이후에 내려지는 사후적 판정은 실질적 구제수단

으로 기능하기 어렵다. 다음으로 불투명성(opacity)과 부인 가능성(deniability)

역시 문제가 된다.80) 강압국은 조치의 정치적 목적을 부인하고 이를 통상적인

행정 절차나 기술적 규정의 집행으로 위장할 수 있다. 공식 문서로 남지 않는

행정적 마찰(administrative friction)은 분쟁해결절차에서 입증이 극히 어렵

다.81) 이러한 시간적 불일치와 입증의 한계로 인해 다수의 피해국들은 제소

자체를 포기하고 체제 밖에서 정치적 타협을 시도하게 되며, 이는 결과적으로

규칙 기반 체제로서의 WTO에 대한 신뢰도와 유용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82)

4. 국가자본주의의 부상과 보조금 규율의 구조적 사각지대

중국의 국가자본주의 모델의 부상은 현행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

(Agreement on Subsidies and Countervailing Measures) (이하 “SCM협정”)이

지니는 근본적인 구조적 한계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83) SCM협정 하에서 제

재 대상이 되는 보조금(actionable subsidies)으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정부 또

는 ‘공공기관(public body)’에 의한 재정적 기여(financial contribution)가 존재

하고, 이로 인해 수혜자에게 혜택(benefit)이 부여되어야 한다.84)

78) Ibid.

79) 문충식/이효원, “The Duration of Resolving WTO’s Trade Dispute Cases: Time Taken

for Producing Panel Reports”, 국제정치연구 제25권 제3호, 동아시아국제정치학회,

2022, 2-18면.

80) Hinrich, supra note 11.

81) Ibid.

82) Ibid.

83) Ming Du, “China’s State Capitalism and World Trade Law”, 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Law Quarterly, Vol. 63, No. 2, 2014, pp. 409–448; 박월라/사딕호드자에브 세르죠드/나

수엽/여지나, 중국의 보조금 현황과 주요국의 대응사례 연구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

보고서, 2011.

84) SCM협정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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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WTO 규범은 기본적으로 정부의 개입이 예외적인 시장경제 체제를 염

두에 두고 설계되었다.85) 따라서 국가가 국영기업(state-owned enterprises),

국유(상업)은행, 다양한 산업정책 수단 등을 통해 주도적으로 전략 산업에 자

원을 집중하고 국가대표기업(national champions)을 육성하는 체제를 규율하기

에는 본질적인 한계를 지닌다.86) 특히 WTO 상소기구는 SCM협정상의 ‘공공

기관’ 개념을 해석함에 있어, 단순히 국가가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법인이 아니

라 ‘정부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vested with governmental authority)’으로 그

범위를 엄격하고 협소하게 한정하였다.87)

이러한 보수적 법리 해석으로 인해, 중국 국유은행의 특혜성 대출이나 국영

기업 간의 원자재 저가 공급과 같은 행위가 WTO 규범상의 보조금 요건을 충

족함을 제소국이 입증하는 것은 지극히 어려워졌다.88) 미국, EU, 일본 등은 현

행 보조금 법리가 국가자본주의의 불공정 경쟁을 다자 규범의 규율로부터 차

단하는 치명적인 구조적 결함으로 작용해 왔다고 비판하며, 공공기관 정의의

외연 확대, 국가의 지원 전반에 대한 투명성 강화, 그리고 소위 ‘좀비기업’이라

일컬어지는 한계기업89)에 대한 무제한적 지급보증 등을 ‘금지보조금(prohibited

subsidies)’ 범위에 산입하기 위한 3자 공조(Trilateral Initiative)를 모색하고 있

다.90) 해당 쟁점은 단순한 조문 해석의 이견을 넘어, 근본적으로 상이한 정치

85) Jackson, supra note 58, pp. 283-284.

86) Alex Yueh-Ping Yang/Pin-Hsien Lee, “State Capitalism, State-Owned Banks, and WTO’s

Subsidy Regime: Proposing an Institution Theory”, Stanford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 54, No. 2, 2018, pp. 117-158.

87) Report of the Appellate Body, United States － Definitive Anti-Dumping and Countervailing
Duties on Certain Products from China, WT/DS379/AB/R, adopted Mar. 25, 2011,
paras. 317-318.

88) Chad P. Brown/Jennifer A. Hillman, “WTO’ing a Resolution to the China Subsidy

Problem”, PIIE Working Paper, No. 19-17, 2019; Ting-Wei Chiang, “Chinese

State-Owned Enterprises and WTO’s Anti-Subsidy Regime”, Georgetow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 49, Issue 2, 2018, pp. 845-886.

89) 한계기업은 본래 일본의 장기 경제 불황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사용된 용어로, 현재는 국

가 및 기관별로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으나 이론적으로 외부의 자금지원 없이는 경영정상

화가 어려워 회생가능성이 없는 기업을 의미한다. 한계기업이 정책자금 등 외부자금 유입

에 의해 연명하는 특성을 강조하여 좀비기업이라 일컬어지기도 한다. 최현경/박진, 산업

별 한계기업 현황분석과 시사점 , 산업연구원 정책자료, 2016, 18-20면.

90) 일례로 2020년 1월 14일 미국, EU, 일본 3국의 통상장관은 사실상 중국의 산업보조금 정

책을 겨냥한 공동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해당 공동성명은 표면적으로는 WTO 개혁 의제

중 하나인 보조금 규범을 더욱 강화하자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중국의 국영기업 문제를

비롯한 정부 주도의 경제체제를 겨냥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Joint Statement of

the Trilateral Meeting of the Trade Ministers of Japan, the United States and the

European Union, Jan. 14, 2020 (hereinafter “Trilateral Joint Statement”); 이효영,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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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체제들이 단일한 법적 틀 내에서 양립할 수 있는가에 대한 체제론적 충

돌을 시사한다.91)

Ⅳ. 다자무역체제의 구조적 전환을 위한 법제적 개혁 방안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행 다자무역체제는 그 보편성과 경직성으로 인해

작동상 한계에 직면해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모든 회원국의 총의를 전

제로 한 포괄적 단일 조약 중심의 접근에서 벗어나, 유연하고 다층적인 규범

구조로의 실용적 전환이 필수적이라 사료된다.92) ‘더 적은 법과 더 많은 정치

(less law and more politics)’라는 관점은 이러한 개혁의 핵심 철학을 제공한

다.93) 이는 규범의 경직성을 완화하고 회원국 간 외교적 타협과 정치적 관여

의 여지를 법제적 틀 내로 수용하는 새로운 거버넌스 아키텍처로의 전환을 의

미한다. 본 장은 이러한 논리적 기저 위에서 분쟁해결제도의 실효성 회복 방

안, 안보예외의 제도적 관리 체계, 경제적 강압에 대한 실용적 대응 전략, 그리

고 복수국간 협정을 통한 규범의 다변화 가능성을 순차적으로 고찰한다.

1. 분쟁해결제도의 구조적 개편과 사법적 기능의 재정립

제3장 제1절에서 논의한 상소기구 마비에 따른 사법적 공백을 해소하기 위

해서는, 분쟁해결제도의 절차적 정당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회복할 수 있는 구

보조금 규제 강화 논의와 무역구제제도에 대한 시사점”, 무역구제 제68권, 무역위원회,

2020, 9면.

91) Petros C. Mavroidis/André Sapir, China and the WTO: Why Multilateralism Still Matters.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21; Mark Wu, “The ‘China, Inc.’ Challenge to Global

Trade Governance”, Harvard International Law Journal, Vol. 57, Issue 2, 2016, pp.

261-324; Gene M. Grossman/Ian O. Sykes, “Industrial Policy and Subsidies:

Assessment of Current Rules and Possible Reforms”, Journal of World Trade, Vol. 59,

No. 4, 2025, pp. 531–578.

92) Bernard Hoekman/Petros C. Mavroidis. “Plurilateral Agreements, Multilateralism and Economic

Development”, The Journal of World Investment & Trade, Vol. 26, No. 1-2, 2025, pp.

31-53; Frances Chisomaga Nwadike, “Plurilateral Agreements and the Multilateral

Trade System: Lessons from the Past and Present for the Future”, Journal of World

Trade, Vol. 58, Issue 5, 2024, pp. 829-845; James Bacchus, “The Future of the WTO

－ Multilateral or Plurilateral?”, CATO Institute Policy Analysis, No. 947, 2023.

93) Pauwelyn, supra note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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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적 재편이 시급하다. 이와 관련하여 초국가적 사법 권력이라는 이상화된 인

식에서 벗어나, 고도로 사법화된(legalized) 규범 운용을 정치적 정당성과 균형

감각에 의해 조정할 필요가 있다.94) 이는 무역 분쟁해결의 본질적 목표가 ‘추

상적인 무역 법리의 정립’이 아니라 ‘현실적인 무역 마찰의 해결 및 협상된 양

허 균형의 유지’에 있기 때문이다.95)

이를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다음의 개혁 조치가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상소기구 또는 향후 신설될 재판부의 ‘심사 표준(standard of review)’을 DSU

에 명시적으로 성문화하여 사법 적극주의를 차단해야 한다.96) 사실관계의 조

사 및 국내법에 대한 독자적 해석 권한을 상소심에서 원천적으로 배제하고, 기

존 판례에 대한 구속력이 인정되지 않음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97) 둘째, 보

고서 제출의 90일 시한을 엄격히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불필요하게 비대해진

판결문 작성을 억제하고 신속한 분쟁해결을 도모하여야 할 것이다.98) 셋째, 판

결의 채택 과정에 회원국의 통제권(member control)을 강화하는 일종의 안전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특히 상소기구의 판정이 회원국 간 정치적 합의의 범위

를 현저히 일탈하는 경우, 전 회원국의 3분의 2 또는 4분의 3 이상과 같은 가

중다수결(supermajority vote)을 통해 해당 결정을 번복할 수 있는 ‘입법적 거

부(legislative reversal)’ 권한, 이른바 ‘빌라르 프레임워크(Villars Framework)’

의 도입이 검토되어야 한다.99) 이는 사법적 판정의 최종성을 보장하는 한편,

94) Joost Pauwelyn, “WTO Dispute Settlement Post 2019: What to Expect?”,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 Law, Vol. 22, Issue 3, 2019, pp. 297–321; Robert Howse,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20 Years On: Global Governance by Judiciary”, Europe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 27, Issue 1, 2016, pp. 9–77.

95) Pauwelyn, supra note 7.

96)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 supra note 53, pp. 37-40; Stefan Zleptnig, “The

Standard of Review in WTO Law: An Analysis of Law, Legitimacy and the

Distribution of Legal and Political Authority”, European Integration Online Papers

(EIoP), Vol. 6, No. 17, 2002.

97)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The World Trade Organization’s (WTO’s) Appellate

Body: Key Disputes and Controversies, CRS Report R46852, July 22, 2021, pp. 19-21.

98) DSU 제17.5조(“일반적으로 일방 분쟁 당사자가 자기 나라의 상소 결정을 공식적으로 통

지한 날로부터 상소기구가 자신의 보고서를 배포하는 날까지의 절차는 60일 초과하지 아

니한다. ... 어떠한 경우에도 그 절차는 90일을 초과할 수 없다”);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 supra note 53, pp. 26-32;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supra note

97, pp. 6-8.

99) Joost Pauwelyn, “The WTO 20 Years On: ‘Global Governance by Judiciary’ or, Rather,

Member-driven Settlement of (Some) Trade Disputes between (Some) WTO

Members?”, The Europe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 27, No. 4, 2017; Joel P.

Trachtman/Jan Yves Remy/Dan Esty/Trevor Sutton, Villars Framework for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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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한 월권행위에 대해서는 최고 의사결정기관의 견제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사법 절차에 대한 회원국들의 정치적 수용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단기적

으로는 MPIA 참여국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해당 제도가 사실상의 상임 중

재 메커니즘으로 기능하도록 그 제도적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100)

2. 합법적 출구 메커니즘의 제도화와 재균형 기능의 활성화

제3장 제2절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안보예외 규정의 남용은 다자무역체제

의 규범적 예측 가능성을 저해하는바, 이를 제도권 내로 수용하여 투명하게 관

리할 수 있는 합법적 출구(exit options) 메커니즘의 정교화가 필요하다. 그 과

정에서 회원국 내부의 폭발적인 정치적 압력과 지정학적 필요성을 일방적으로

억누르기보다는, 기존 WTO 체제 내에 내장된 유연성 조항(flexibility options)

을 일종의 합법적 안전판(legal safety valves)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

다.101) 체제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은 역설적으로 일정한 범위의 제도화된 이

탈(exit) 가능성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회원국의 완전한 탈퇴나 판결의 전면

적 불이행과 같은 극단적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체제 내부에 합법

적 출구를 법제적으로 공식화할 필요가 있다.102)

대표적인 규정이 바로 GATT 1994 제28조(양허표의 수정)이다. 국내 주요

산업의 위축을 방지하기 위해 관세율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경우, 상대

국에 대한 일방적인 보호무역 조치보다는 제28조에 명시된 구조화된 협상 채

널을 통해 국제 규범 내에서 해결책을 모색하도록 유도해야 한다.103) 제28조상

Sustainable Global Trade System, Version 2.0, Remaking Trade for a Sustainable

Future Project, 2024; Kennedy Pivnick, “The Villars Framework: Can International

Trade Break Its Own Climate Curse?”, The Georgetown Environmental Law Review,

Mar. 1, 2024.

100) Joost Pauwelyn, “The WTO’s Multi-Party Interim Appeal Arbitration Arrangement (MPIA):

What’s New?”, World Trade Review, Vol. 22, Issue 5, 2023, pp. 693-701; Peter Van

den Bossche/Sai Sumana Chamarty, “The MPIA and the Future of WTO Dispute

Settlement”, WTI Working Paper, No. 12/2025, 2025.

101) Robert McDougall, “Crisis in the WTO － Restoring the WTO Dispute Settlement

Function”, CIGI Papers, No. 194, 2018; Peter Van den Bossche, “In Search of

Consensus on WTO Consensus Decision-Making”, WTI Working Paper, No. 7/2025,

2025; Pauwelyn, supra note 7.

102) Joost Pauwelyn, “The Transformation of World Trade”, Michigan Law Review, Vol.

104, 2005, pp. 1-70; Pauwelyn, supra note 7.

103) Anwarul Hoda, Tariff Negotiations and Renegotiations under the GATT and the

WTO: Procedures and Practices,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8, pp. 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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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절차에 따라, 회원국은 WTO에 양허표 수정을 통보하고, 주요 공급 이해관

계(principal supplying interest) 또는 실질적 이해관계(substantial interest)를

가진 회원국과의 협상을 거쳐 무역혜택의 상실에 상응하는 ‘적절한 보상

(adequate compensation)’을 제공해야 한다.104) 보상 협상이 결렬될 경우, 해당

이해관계국은 규정에 따라 상응하는 양허(substantially equivalent concessions)

를 철회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105) 이러한 절차의 활성화는 자칫

통제 불능의 불법적 무역 보복으로 비화할 수 있는 상황을, 투명성과 비례성의

원칙이 작동하는 합법적인 ‘균형 재조정(rebalancing)’의 과정으로 승화시키는

기능을 수행한다.106)

GATT 1994 제21조 안보예외 조항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도, 이를 단순히

전면적인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환원하는 협소한 접근 방식은 지양해야 한

다.107) 강대국들이 국가안보 주권에 대한 국제기구의 사법적 개입을 수용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예외 조항 원용의 진위를 가리는 법적 공방에 매몰되기보다

는, 조치의 투명성과 비례성에 기반한 관리 체계 구축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108) 즉 안보예외를 발동하는 회원국이 그 정당성을 사전에 검토・공개하
도록 하여 정치적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절차와 함께, 해당 조치로 인해 발

생하는 무역 교란의 정도에 비례하여 (제28조와 유사하게) 재균형 및 보상 청

구권을 제도화하기 위한 별도의 전문적 검토기구의 도입이 요구된다.109) 안보

논리를 앞세운 조치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그에 상응하는 경제적 비용(cost)

을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정치적 수사로 포장된 보호무역주의의 남용을 제도적

으로 억제할 수 있을 것이다.

104) Jackson, supra note 58, pp. 142-150.

105) GATT 제28조 제3항 및 1994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28조의 해석에 관한

양해(Understanding on the Interpretation of Article XXVIII of GATT 1994) .

106) Hoda, supra note 103, pp. 176-208; Jackson, supra note 58, p. 143.

107) Panel Report, supra note 69; J. Benton Heath, “The New National Security Challenge

to the Economic Order”, The Yale Law Journal, Vol. 129, 2020, pp. 1020-1098.

108) Simon Lester/Huan Zhu, “A Proposal for ‘Rebalancing’ to Deal with ‘National Security’

Trade Restrictions”, Fordham International Law Journal, Vol. 42, 2019, pp. 1469-1473.

109) Warren Maruyama/Alan Wm. Wolff, “Saving the WTO from the National Security

Exception”, PIIE Working Paper, No. 23-2, 2023; Simon Lester/Inu Manak, “A

Proposal for a Committee on National Security at the WTO”, Duke Journal of

Comparative & International Law, Vol. 30, 2020, pp. 267-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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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제적 강압에 대한 신속 대응 및 관측 메커니즘의 법제화

제3장 제3절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최근 급증하는 경제적 강압 행위들은

기존 WTO 분쟁해결절차의 시간적・절차적 한계를 여실히 노정하여 왔다. 비

공식적이고 변칙적인 경제적 강압 조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무역

신뢰성 위험(trade reliability risk)’이라는 중립적 프레임워크를 수용할 필요가

있다.110) 이는 특정 국가를 정치적으로 지목・비난(naming and shaming)하여
진영 간 양극화를 심화시키기보다는, 무역의 예측 가능성을 훼손하는 ‘행위 자

체’를 신속하게 규율하는 데 초점을 둔다.111)

관련하여 제시된 대안 중 가장 핵심적인 제안은 DSU 체제 내에 ‘신속 대응

트랙(rapid response track)’을 도입하는 방안이다.112) 상대 회원국에 실질적 피

해를 초래하는 갑작스러운 수출입 제한, 통관 지연, 혹은 집중적인 사후 검증

과 같은 사실상의 무역제한적 행정조치가 발생할 경우, 장기간 소요되는 기존

분쟁해결절차를 대체하여 90일 이내에 예비적 판정(preliminary findings)을 도

출할 수 있는 신속 절차(expedited procedure)를 마련해야 한다.113) 또한 이러

한 예비 판정을 근거로 최종 판정 이전에도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한 ‘잠정적 구

제 조치(provisional relief)’를 허용해야 한다.114) 회복 불가능한 상업적 피해

위험이 현존하고 조치의 불투명성이 높은 경우, 피해국은 임시 대응 조치의 시

행이나 회원국 간의 공조를 통한 대체 시장의 확보 등 다각적인 방어 메커니

즘을 가동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115)

그리고 음영지대(shadows)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강압 조치의 특성을 무

력화하기 위해, 입증 책임의 전환(shifting the burden of proof) 방안116)을 전

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정 회원국의 통관 기간, SPS 검사 비율, 라이

선스 발급 시간 등이 정상 범위를 벗어나 급격히 변경될 경우, 피해국이 해당

조치의 불법성을 입증하는 대신, 조치 시행국이 행정 처분의 비차별성과 정당

성을 소명하도록 규범을 재설계하는 방안이다.117) 이를 실무적으로 뒷받침하기

110) Hinrich, supra note 11.

111) Ibid.

112) Ibid.

113) Ibid.

114) Ibid.

115) Ibid.

116) Ibid.

117)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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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WTO 사무국 내 ‘무역 교란 및 신뢰성 관측소(Trade Disruption and Reliability

Observatory)’ 신설이 제안되며, 해당 기구는 통관 지연 및 행정 백로그

(backlog) 데이터를 익명화된 형태로 상시 수집하고 비정상적 패턴이 감지될

경우 조기 경보를 발령하는 ‘투명성 유틸리티(transparency utility)’ 기능을 수

행함으로써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118)

4. 다층적 기하학과 개방적 복수국간주의에 따른 최혜국대우 원칙의

유연화

다자무역체제의 마비를 타개할 가장 현실적인 대안은 전통적인 총의제 원칙

의 경직성을 탈피하고, 복수국간 협정(plurilateral agreements)을 통한 ‘다층적

기하학(variable geometry)’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것이다.119) 특히 제3장 제4

절에서 상술한 보조금 규율의 사각지대와 국가자본주의 문제는 166개 회원국

전체의 일괄타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대표적인 영역이다. 이에 따라 모든 회원

국의 총의 형성을 전제하기보다, 특정 의제에 대해 규범적 합의를 도출할 의지

와 역량을 갖춘 ‘의지 있는 국가들(coalitions of the willing)’이 선도적으로 규

범을 형성하고, 이를 점진적으로 확산시키는 ‘개방적 복수국간주의(open plurilateralism)’

방식이 요구된다.120) 현재 전자상거래, 투자원활화, 국내 서비스 규제 등에서

진행되고 있는 공동성명 이니셔티브(Joint Statement Initiatives)는 이러한 소

다자주의 접근법의 실질적인 작동 가능성을 시사한다.121)

이와 관련하여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는 법적・경제적 쟁점은 GATT 1994

제1조 제1항에 명시된 ‘일반적 최혜국대우(most-favoured-nation, 이하 “MFN”)’

원칙의 해석 및 적용 문제이다.122) 본래 MFN 원칙은 한 회원국이 특정 회원

118) Ibid.

119) Hoekman, supra note 11; Hinrich, supra note 11.

120) Keith M. Rockwell, “Plurilaterals Show a Way forward for the WTO”, The Hinrich

Foundation Article, Nov. 22, 2022; Bernard Hoekman/Charles Sabel, “Open Plurilateral

Agreements, International Regulatory Cooperation and the WTO”, Global Policy, Vol.

10, Issue 3, 2019, pp. 297-312.

121) Deborah Elms, “Getting to Yes: The E-commerce JSI Reaches Landmark at the

WTO”, The Hinrich Foundation Article, July 30, 2024; Shamel Azmeh, “‘Saving the

WTO’: Middle Power Insiders and Joint Statement Initiatives at the World Trade

Organisation”, New Political Economy, Vol. 29, Issue 1, 2024, pp. 60-74; National

Board of Trade Sweden, Plurilateral Agreements and the Future of WTO Trade

Negotiations, Mar. 2026.

122) Alan Yanovich, “WTO Most-Favored-Nation Reform May Hold Promise”, Law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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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에 부여한 무역상의 혜택을 다른 모든 회원국에게 즉시 그리고 무조건적으

로 확장하도록 함으로써123) 차별적 특혜로 인한 무역전환(trade diversion)을 방지

하고 비차별성에 기초한 다자무역체제를 유지하는 핵심 기제로 기능해 왔

다.124) 그러나 미국의 WTO 개혁 논의에서 제기되듯, 비시장경제 국가들의 관

행과 회원국 간의 이질성이 심화된 현 상황에서 MFN 원칙의 기계적인 적용

은 협상 당사국 간 상호 양허의 결과를 비참여국에게 자동적으로 확장시키는,

즉 비참여국이 혜택만을 향유하는 ‘무임승차(free-rider)’ 문제를 야기한다.125)

이처럼 협상상의 의무는 회피하고 그 편익만을 취하려는 일부 국가들의 전략

적 행위로 인해, 새로운 규범 창출을 위한 협상 인센티브가 현저히 저해되고

있는 것이다.126)

반면 개도국 그룹과 EU는 MFN 원칙의 약화 또는 포기가 무역장벽의 부활

과 다자무역체제의 파편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여, 이에 대해 신중

한 접근을 견지하고 있다.127) 이러한 팽팽한 대립을 조정하기 위한 실질적 대

안으로 이른바 ‘세밀하게 조정된 MFN 원칙의 유연화(calibrated loosening of

the MFN principle)’를 고려할 수 있다.128) 즉 새로운 복수국간 협정을 체결함

에 있어 모든 회원국에게 일률적으로 MFN 혜택을 기계적으로 확장하는 대신,

협정 참여의 기회는 개방적으로(open and inclusive) 유지하되, 객관적 참여 기

준이나 상응하는 의무를 수용하는 회원국에 한하여 혜택을 부여하는 조건부

Mar. 2, 2026; Low, supra note 61, p. 275.

123) GATT 제1조 제1항(“수입 또는 수출에 대하여 또는 수입 또는 수출과 관련하여 ... 체약

당사자가 타국을 원산지로 하거나 행선지로 하는 상품에 대하여 부여하는 제반 편의, 호

의, 특권 또는 면제는 다른 모든 체약 당사자의 영토를 원산지로 하거나 행선지로 하는

동종 상품에 대하여 즉시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부여되어야 한다.”).

124) 한국국제경제법학회, 앞의 책, 71-74면; Kamal Saggi, “Tariffs and the Most Favored

Nation Clause”,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s, Vol. 63, Issue 2, 2004, pp.

341-368.

125) Communication from the United States, Further Perspectives on WTO Reform, WTO

General Council, WT/GC/W/998, Mar. 23, 2026, paras. 28 & 38; Rodney D.

Ludema/Anna Maria Mayda, “Do Countries Free Ride on MFN?”,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s, Vol. 77, Issue 2, 2009, pp. 137-150.

126) Woan Foong Wong, “The Free Rider Effect and Market Power in Trade Agreements”,

CESifo Working Paper, No. 10767, 2023; Phillip McCalman, “Multi-lateral Trade

Negotiations and the Most Favored Nation Clause”,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s, Vol. 57, Issue 1, 2002, pp. 151-176.

127) Policy Circle Bureau, “WTO Reforms Test the Future of Rules-Based Global Trade”,

Policy Circle, Dec. 23, 2025; John Clarke, “Opinion: Abandon ‘Most Favoured Nation’

at Your Peril”, Borderlex, Mar. 10, 2026.

128) Yanovich, supra note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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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FN 방식을 제도화하는 것이다.129) 이때 복수국간 협정의 결과물을 WTO 법

체계 내의 ‘공통 참조 문서(common reference paper)’ 형태로 반영하여 개별

회원국의 양허표에 직접 편입시키는 전략은, 기존의 법적 틀을 유지하면서도

새로운 규범의 예측 가능성과 정합성을 확보할 수 있는 실효적인 경로가 될

수 있다.130)

나아가 복수국간 협정의 실효성은 단순히 새로운 규범을 명문화하는 수준을

넘어, 강력한 이행 관리 기제의 구축을 통해 확보될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보조금 규정 위반이나 통보 의무 미이행에 대해 의장 지명권을 제한하거나 반

론 통지(counter-notification)를 활성화하는 등131) 구체적인 행정적・정치적 제
재 수단을 복수국간 협정의 틀 내에 명시함으로써 기존 다자무역체제의 집행

력 한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방식은 전략적 방해 유인을 억제하고

실질적인 상호주의적 양허를 촉진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다자화로의 이행을 위

한 디딤돌(building blocks)로 기능할 수 있다.132)

V. 다층적 거버넌스의 이행 전략과 제도적 로드맵

지금까지 논의한 법리적 재해석과 제도적 혁신은 단일 조약의 형태로 일거

에 완성되기 어렵다. 이는 지정학적 경쟁과 체제의 파편화라는 현실을 수용하

면서도 규범적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실용적 이행 전략으로서, 이른바 ‘다층

적 구조(multi-tiered architecture)’의 설계로 귀결된다.133)

129) Hoekman/Sabel, supra note 120; Jackson, supra note 58, pp. 161-162.

130) 송유철/강인수/이호생, 미・중 전략경쟁하 WTO 다자체제의 전망과 정책 시사점 , 대외
경제정책연구원 중장기통상전략연구보고서, 2021, 86-92면.

131) 송유철/강인수/이호생, 위의 책, 41-44면.

132) Christoph Herrmann, “Bilateral and Regional Trade Agreements as a Challenge to the

Multilateral Trading System”, EUI Working Papers, No. 2008/09, 2008; Richard

Baldwin, “Multilateralising Regionalism: Spaghetti Bowls as Building Blocs on the

Path to Global Free Trade”, The World Economy, Vol. 29, Issue 11, 2006, pp.

1451-1518.

133) Claudia Schmucker/Stormy-Annika Mildner, “Reforming the WTO through Inclusive

and Development-Friendly Approaches － How to Make Plurilateral Initiatives Work

for All”, DGAP Policy Brief, No. 26,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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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층적 기하학 아키텍처의 제도적 구체화

미래의 WTO는 모든 회원국에 동일한 의무를 부과하는 포괄적 일괄타결원

칙의 평면적 적용 구조를 탈피하여, 각국의 정치적 의지와 수용 능력에 따라

참여 수준이 세 개의 동심원 구조로 차등화된 다층적 시스템으로 작동하여야

한다.134) 각 층위는 규범의 밀도와 통합의 깊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법적・제
도적 특성을 지닌다.

(1) 핵심 층위: 고수준 규범과 골드 스탠다드의 선도

가장 내부의 동심원을 형성하는 핵심 층위(core layer)는 미국, EU 및 주요

선진국과 고소득 신흥 경제국들이 참여하여 선도적인 통상 규범을 형성하는

연합체이다.135) 동 층위는 국가자본주의 규율을 위한 산업보조금 및 국영기업

관련 규범, 디지털 통상, 그리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환경 조치의 규범화 등

21세기의 핵심 통상의제를 주도한다. 특히 분쟁 발생 시 구속력 있는 2심제 분

쟁해결절차와 실효성 있는 집행 기제를 전면 수용하며, 그 결과물을 WTO 설

립협정 부속서 4(Annex 4) 형태의 복수국간 협정으로 체제 내에 공식 편입함

으로써 다자무역체제의 현대화를 위한 규범적 동력을 제공한다.136)

(2) 기반 층위: 다자무역체제의 유지와 표준 규범의 확립

중간 원에 해당하는 기반 층위(base layer)에는 현행 다자무역체제의 근간을

지탱하는 다수의 중견국과 개도국이 포함된다. 이들은 GATT 1994의 핵심인

비차별원칙과 관세 양허를 엄격히 준수하되, 투자원활화나 디지털 규범 등 국

내 법령 및 제도의 광범위한 정비가 요구되는 신규 규범에 대해서는 선택적

참여를 허용받는다.137) 아울러 분쟁해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국가 주권의

침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상소 절차에 대한 일률적 의존 대신 당사자 합의

에 기초한 중재 등 대안적 분쟁해결절차(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를 활용

할 수 있는 제도적 유연성이 인정된다.138)

134) Richard Blackhurst, “Reforming WTO Decision Making: Lessons from Singapore and

Seattle”, Stanford Center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Working Paper, No. 63, 2000;

Lawrence, supra note 35; Hoekman, supra note 11.

135) Trilateral Joint Statement, supra note 90.

136) Hoekman/Sabel, supra note 120; Schmucker/Mildner, supra note 133.

137) WTO, supra note 49.

138) Müslüm Yilmaz, “Arbitration in WTO Dispute Settlement: The Magic Toolbox of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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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포용 층위: 유연한 거버넌스와 외연적 확장

가장 외곽의 원에 위치하는 포용 층위(inclusive layer)는 구조적 빈곤과 개

발 제약에 처한 최빈개도국을 포괄한다. 이들에게는 시장 개방 및 관세 인하와

같은 상호주의적 의무 이행이 유예 또는 면제되는 한편, 무관세・무쿼터 방식

의 일방적 무역 특혜 접근권이 보장된다.139) 나아가 WTO와 OECD 등 국제기

구는 무역을 위한 원조(Aid for Trade)140)와 ‘무역 관련 기술지원 및 역량강화

(Technical Assistance and Capacity Building, 이하 “TACB”)’ 프로그램141)을

통해 해당 국가들이 궁극적으로 다층적 구조의 상위 단계로 이행할 수 있도록

이른바 ‘발전의 사다리(ladder of development)’142)를 제공하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한다.

이러한 삼중의 층위 구조는 MFN 원칙과 무임승차 문제 간의 구조적 딜레

마를 ‘신뢰성 콤팩트(reliability compacts)’와 연계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완화할

수 있다.143) 즉 고수준의 규범적 의무를 자발적으로 수용하는 회원국(내부 권

역)에게 신속 대응 절차의 우선적 활용이나 간소화된 상호인정협정의 체결 등

실질적 혜택을 배타적으로 부여함으로써, 규범 수용에 대한 제도적 유인 구조

를 강화하는 것이다.144)

2. 제14차 각료회의 이후 WTO 개혁 과제와 정치적 동력의 회복

WTO 개혁 문제와 관련하여, 2026년 3월 25일부터 3월 29일까지 카메룬에

서 개최된 MC14에서 일정 수준의 정치적 타협 도출이 기대되었으나 최종 합

System”, in Reckoning and Renewal: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and Its Dispute

Settlement System at 30, University of Toronto Press, 2025, pp. 450-469.

139) 조미진/김민성, 최빈개도국에 대한 특혜관세제도 활용 현황과 과제 , 대외경제정책연구

원 연구보고서, 2010, 13-24면; 서창배/윤진나, “WTO의 對개도국 지원 노력과 향후 전

망”, 세계경제 2000년 5월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0, 73-77면; KOTRA, “WTO 무

역원활화협정 주요내용 및 영향”, Global Market Report 제14-051호, 대한무역투자진

흥공사, 2014.

140) 주오이시디 대한민국 대표부, “개도국 무역역량 강화를 위한 ‘무역을 위한 원조(AfT)”,

보도자료, 2019.08.09.

141) 서창배, “WTO의 최빈개도국 기술지원을 위한 새로운 제안과 시사점”, 세계경제 2001년

2월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1, 37-42면.

142) 정승진, “장하준의 ‘사다리’론: 역사적 관점에 선 세계화와 경제발전”, 역사와 담론 제58집,

호서사학회, 2011.

143) Hinrich, supra note 11.

144) Hoekman/Sabel, supra note 120; Hinrich, supra note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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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에는 이르지 못하였다.145) 미결된 개혁 의제는 일반이사회로 회부되어 후속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나,146) 정치적 결단이 요구되는 핵심 쟁점에 대해

서는 실질적 진전이 제한될 가능성이 크다. 이는 향후 WTO 개혁의 성패가

전면적 구조 개편이라는 거대 담론에 매몰되기보다는, 작지만 구체적인 성과의

축적을 통해 체제의 적응 능력을 입증하는 데 달려 있음을 시사한다.

먼저 디지털 무역의 근간을 지탱해 온 ‘전자적 전송에 대한 무관세 유예’가

실효된 상황에서,147) 해당 조치의 항구적 제도화 또는 획기적인 장기 연장을

통해 자국 우선주의에 기반한 디지털 장벽의 확산, 즉 스플린터넷 위기를 억제

하고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을 완화하는 것이 시급하다. 다음으로 다수의 선진

국 및 개도국이 참여한 개발을 위한 투자원활화협정(Investment Facilitation

for Development Agreement) (이하 “IFDA”)을 WTO 체제 내 제도적으로 수

용하려는 시도는, 복수국간 합의가 다자무역체제와 어떠한 방식으로 공존할 수

있는지를 가늠하는 중요한 시금석이 될 것이다.148) 특히 IFDA는 시장접근이나

투자자 보호와 같은 실체적 의무 없이 행정절차의 투명성・간소화에 초점을

둔다는 점에서, WTO가 새로운 규범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지를 보

여주는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상소기구 마비 문제에 대해서는 완전

한 복원의 즉각적 실현을 전제하기보다, 주요 무역국들의 MPIA 참여를 확대

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통해 이를 사실상의 상설 기구로 정착시키는 징검다

리 전략이 요구된다.149) 나아가 경제적 강압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무역 신뢰

성 위험’이라는 프레임워크를 장관급 선언의 형태로 공식화함으로써, 향후 제

재 규범 논의를 위한 공통의 언어와 정치적 정당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150)

아울러 WTO 내부의 정치적 대화 메커니즘을 복원하기 위해, 의사결정의

과도한 경직성을 완화하는 비공식적 관행의 변화가 동반되어야 한다.151) 특히

145) 김영채, 앞의 글; Ana Peres, “Reflections on MC13: The Present and Future of the

WTO”, UK Trade Policy Observatory Briefing Paper, No. 78, 2024.

146) 김영채, 앞의 글.

147) 김영채, 앞의 글.

148) 참고로 한국과 칠레가 공동의장국으로 협상 타결을 주도해 온 IFDA는 MC14에서 WTO

법체계로의 편입을 목표로 협상이 진행되었으나, 한 국가의 반대로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김영채, 앞의 글; 이충녕, “투자원활화협정의 WTO 법체제 편입 동향 및 쟁

점”, 국제법무연구 통권 제170호, 법무부, 2026; 이천기/이주관/박지현, 앞의 논문,

26-29면. 이는 다수 회원국의 지지에도 불구하고 단일 국가의 거부권 행사가 전체 의사

결정을 저해할 수 있는 현행 총의제 및 일괄타결원칙의 구조적 한계를 극명히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149) Pauwelyn, supra note 100; Bosssche/Chamarty, supra note 100.

150) Hinrich, supra note 11.



다자무역체제의 위기와 구조적 변환에 관한 고찰 / 정누리  503

위원회 의장 선출이나 회의 의제 채택과 같은 단순 행정 및 내규 사안에 대해

서는 WTO 설립협정 제9조 제1항에 따른 보충적 투표 절차, 즉 다수결에 의

한 의사결정 방식을 실질적으로 가동하거나, 적어도 그 활용 가능성을 전제로

하는 ‘투표의 그림자(shadow of a vote)’를 통해 합의를 유도할 필요가 있

다.152) 현저히 낮아진 거부권 행사의 비용을 상승시켜 전략적 방해를 억제하

고, 타협의 인센티브를 회복시키는 정치적 지렛대가 요구된다.

3. 거버넌스의 민주화와 비국가 행위자의 제도적 참여

다자무역체제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WTO 거버넌스의 민주적

정당성을 제고하고, 비국가 행위자의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하는 제도적 개선이

필수적이다. 즉 WTO는 정부 관료와 일부 이해관계자 중심의 폐쇄적인 의사

결정 구조에서 탈피하여, 거버넌스의 민주적 외연을 확장하고 투명성을 강화해

야 한다.153) 무역 정책의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노동자와 중소기업, 그리고

기후・인권 분야의 비정부기구(non-governmental organization, 이하 “NGO”)

등 다양한 비국가 행위자(non-state actors)가 정책 형성 과정에 참여할 수 있

는 제도적 통로가 마련되어야 한다.154) 이는 NGO와 시민을 위시한 시민사회

가 기구의 승인을 구하던 수동적 존재에서 벗어나, WTO 체제 자체가 정책의

민주적 정당성과 이행력을 확보하기 위해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지를

구하는 능동적 거버넌스로 전환되어야 함을 의미한다.155)

물론 비국가 행위자의 참여가 특정 이익집단의 영향력 확대나 의사결정의

왜곡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될 수 있다. 특히 풍부한 자본과 전문

성을 갖춘 선진국 중심의 시민사회가 논의를 주도할 경우, 개도국의 입장이 소

외되는 ‘비대칭적 참여’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를 극복하기 위해 단순히 참여의 문호를 개방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개도국

NGO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TACB 프로그램을 체계화하고 참여 비용을 지원

하는 등 실질적 기회의 형평성을 보장하는 장치가 병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보

151) Pauwelyn, supra note 7.

152) Jaime Tijmes-Lhl, “Consensus and Majority Voting in the WTO”, World Trade Review,

Vol. 8, Issue 3, 2009, pp. 417-437; Steinberg, supra note 15, pp. 339-374.

153) Daniel C. Esty, “The World Trade Organization’s Legitimacy Crisis”, World Trade

Review, Vol. 1, Issue 1, 2002, pp. 7-22.

154) Pauwelyn, supra note 7.

155)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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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책이 전제될 때, 비국가 행위자의 참여는 비민주성을 확대하는 기제로 변질

되지 않고 거버넌스의 정당성을 보완하는 진정한 민주적 외연 확장으로 기능

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거버넌스의 민주화라는 제도적 틀의 정비와 함께, 환경 및 노동 기준

은 협정문의 상징적인 부속 서한(side letter)을 넘어, 실질적인 핵심 통상 의무

로 격상될 필요가 있다.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핵심

협약과 주요 다자간 환경 협약을 ‘무역과 지속가능발전(Trade and Sustainable

Development)’ 챕터에 명문화하고, 위반 시 DSU를 통한 실질적인 이행력을

확보할 때 비로소 다자무역체제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공고히 할 수 있을 것

이다.156) 또한 모든 합의를 구속력 있는 경성법(hard law)으로만 포섭하려는

경직된 접근에서 벗어나, 특정 민감 사안에 대해서는 연성법(soft law)이나 정

치적 선언을 활용함으로써 유연한 다자간 합의를 가능하게 하는 제도적 외연

을 넓힐 필요가 있다.157)

Ⅵ. 결론

결론적으로 다자무역체제는 1995년 출범 당시 지향했던 단일하고 보편적이

며 엄격한 사법 적극주의에 기반한 평면적 구조로는 더 이상 회귀할 수 없으

며, 회귀해서도 안 된다.158) 현재의 위기는 강대국 간 지정학적 무기화와 국가

자본주의의 부상이라는 현실을 수용하기에는 기존의 법리가 지나치게 경직되

었던 반면, 이를 보완할 정치적 대화 메커니즘이 부재했다는 점에서 필연적으

로 발생한 결과이다.159)

156) Sean Turnell, “Core Labour Standards and the WTO”, The Economic and Labour

Relations Review, Vol. 13, Issue 1, 2022, pp. 105-126; European Commission, “The

Power of Trade Partnerships: Together for Green and Just Economic Growth”,

Position Paper, 2022; Demy van ‘t Wout, “The Enforceability of the Trade and Sustainable

Development Chapters of the European Union’s Free Trade Agreements”, Asia

Europe Journal, Vol. 20, 2022, pp. 81-98; 강유덕, “EU의 통상정책에 나타난 무역과 지

속가능발전(TSD)과 변화에 대한 연구: 규범과 전략적 이해의 절충”, 국제지역연구 제30권

제1호,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2026.

157) Kenneth W. Abbott/Duncan Snidal, “Hard and Soft Law in International Governance”,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 54, No. 3, 2000, pp. 421-456.

158) William J. Davey, “The WTO and Rules-Based Dispute Settlement: Historical Evolution,

Operational Success and Future Challenges”,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 Law,

Vol. 17, 2014, pp. 679-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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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무역체제의 지속 가능성은 ‘체계화된 소다자주의’로의 이행, DSU의 사

법적 월권 방지를 통한 회원국의 통제력 회복, 경제적 강압 조치에 대한 신

속・중립적인 구제 기제의 확보, 그리고 GATT 1994 제28조 등 유연성 조항

의 적극적 활용이라는 실용적 대안들을 얼마나 유기적으로 연계・통합해 내는

가에 달려 있다. 이는 결코 다자주의의 포기나 무법칙 상태로의 전락을 의미하

지 않는다. 오히려 이는 회원국 간의 극심한 이질성을 포용하면서도 최소한의

공통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과거의 이상주의에서 탈피하여 ‘더 적은 법과 더

많은 정치(Less law and more politics)’라는 현실 세계의 지혜160)를 체제 내부

로 내재화하는 질적 전환으로 이해된다.

국제사회는 과거 보호무역의 난립과 무차별적인 관세 보복이 초래한 전례

없는 경제공황을 역사를 통해 이미 목도한 바 있다. 규칙 없는 세계는 각자의

주권이 회복되는 유토피아가 아니라, 오직 힘의 논리만이 지배하는 ‘만인에 대

한 만인의 투쟁(a war of every man against every man)’의 장에 불과하

다.161) 미국, 중국, EU 등 주요 경제권의 결단과 중견국들의 적극적인 가교 역

할이 그 어느 때보다 요구되는 시점이다. 이에 따라 다자무역질서의 급격한 분

절을 방지하고 실용적인 ‘다층적 기하학’의 질서로 연착륙하는 것은 21세기 무

역 규범이 직면한 핵심적 과제이자 중요한 선택지로 사료된다.

159) Paterson, supra note 43; Pauwelyn, supra note 7.

160) Pauwelyn, supra note 7.

161) WTO, supra note 49; Jackson, supra note 58, pp. 109-112; Thomas Hobbes, Leviathan,

in Noel Malcolm ed., Clarendon Press, 2012, Vol. 2, Ch. 13, p. 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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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Crisis and Structural Transformation of

the Multilateral Trading System:

Focusing on the Legal Challenges of WTO Reform

162)Jung, Nu Ri*

This study examines the crisis of the multilateral trading system centered

on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WTO), conceptualizing it not as a mere

functional breakdown but as a manifestation of systemic transformation.

The WTO faces a set of intertwined challenges, including the paralysis of

its dispute settlement mechanism the paralysis of the WTO dispute settlement

system caused by the dysfunction of the Appellate Body, the prolonged

deadlock in multilateral negotiations, and the weaponization of interdependence

among major powers. These developments reflect a structural crisis stemming

from institutional design flaws, shifts in the geopolitical environment, and

the growing gap between existing rules and contemporary economic realities.

In light of these concerns, this study is structured in three parts. First, it

analyzes the structural causes of the crisis, with particular focus on the

limitations of the single undertaking and consensus-based decision-making,

the securitization of trade, and the divergence between legal norms and economic

practice. Second, it examines the normative constraints of the WTO framework,

including the judicial vacuum following the Appellate Body impasse, the

abuse of the security exception, temporal constraints in responding to economic

coercion, and regulatory gaps in subsidy disciplines amid the expansion of

state capitalism. Third, in response, it proposes structural reform of the dispute

settlement system and the recalibration of its adjudicatory function, the modern

use of GATT Article XXVIII as a legitimate exit mechanism, the legal

institutionalization of rapid-response measures against economic coercion,

the flexibilization of rules through variable geometry and open plurilateralism,

* Associate Professor, Division of International Studies, Ewha Womans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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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the expansion of democratic legitimacy in governance.

In conclusion, the study argues that a return to a uniform and universal

rule-based system is neither feasible nor desirable. Instead, it contends that

a transition toward a multilayered governance framework that internalizes a

“less law and more politics” approach is essential to ensuring the sustainability

of the multilateral trading system.

Keywords : Multilateral trading system, World Trade Organization, 
Variable geometry, Open plurilateralism, Dispute settlement system




